
｢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｣ 신구조문대비표

□ 서식 변경 전후 비교

  * ｢코로나19 입원·격리(재택) 치료비 지원업무(제8-1판)｣ 서식 2

순
번

변경 전 변경 후 개 정 사 유

1 ㅇ 생년월일 등

 - 처방전을 통해 알 수 있는 

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

있게 하고자 함. (외국인 

등록번호 등)

ㅇ 내·외국인 표시

 - 내·외국인을 표시하고, 외국인

의 경우 국적 확인할 수 있는 

경우 국적 기재하고자 함.

2 ㅇ ‘외국인의 경우’ 삭제 및 

‘총 신청액’ 추가

 - 신청 금액·내역 명확화



순
번

변경 전 변경 후 개 정 사 유

3 ㅇ 제65조제4호, 제69조의2

 - 비용 신청 법적 근거 명확화 

4 ㅇ 작성방법 별도 안내

 - 내·외국인(국적) 작성 안내 

및 처방전 사본 제출 관련 

유의사항 안내 명확화

5 ㅇ 질병관리청장 이용 동의 

추가

 - 지자체 외 질병관리청장 

이용 동의내용 추가



변경 전

□ 변경 전·후 서식

○ 변경 전

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 

신청인
(약국)

약국명 전화번호

재택치료대
상자
정보

성명 생년월일

전화번호 국적

약제(원외)
처방비

본인 부담금 원

비급여(외국인의 경우) 원

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의 4 및 제67조(국고 
부담 경비)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(원외처방)비용을 신청합니다.

 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   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 2)

공통서류

1.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□

2.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
 * 처방전 내 ‘조제시 참고사항’란에 “H/재택치료”, “T/외래진료센터”

문구 명시되어야 함
**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‘H/재택치료’, “T/외래진료센터” 미기재는 

비지원 대상임

□

약국에서 신청 
시 제출서류

1. 사업자등록증 1부 □

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 □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
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

변경 후

○ 변경 후

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
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 

신청인(약국) 약국명 전화번호            

재택치료
대상자 정보

성명 생년월일 등               

전화번호 □ 내국인    □ 외국인(국적:        )❶

약제(원외)
처방비

본인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총 신청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65조제4호,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
(원외처방)비용을 신청합니다.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   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

공통서류

1. 약국이 발행한 ‘약제비 영수증·계산서’ 1부 □

2. 재택치료 환자의 ‘처방전 사본’ 1부❷ □

3. 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‘필수비급여 소명서식’ 1부 □

약국에서 신청 시 
제출서류

1. 사업자등록증 1부 □

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 □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｢전자정부법｣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 
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❶ 내·외국인을 표시하고, 외국인의 경우 국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적을 기입
❷ 처방전 내 ‘조제시 참고사항’란에 “H/재택치료”, “T/외래진료센터”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.
   해당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[처방전 사본 제출 관련 유의사항]
본 서식인 “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” 또는 “약제비 영수증·계산서”의 내용만으로도  
“처방전 사본”에 기재되어 있는 ①환자의 상세정보 및 ②재택치료 대상자 여부(H/재택치료, 
T/외래진료센터)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 미제출 가능  

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(□)에 √ 체크합니다.


